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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행일:2021.2.16) 

 
변경 전  변경 후 
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 

①~③(생략) 

<신설> 
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 

①~③(종전과 동일) 

④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

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39조와

는 별도로 제5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

한다. 

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의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

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

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

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

⑤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

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

재산에서 인출한다. 

1. 대상금액: 제39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

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2

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

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(법률자문료 

등) 

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. 단, 신탁계

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

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

⑥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는 제5항 적용과는 별도로 

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제37조 제4항에 

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

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 

 


